
아버지의 임금 프리미엄(fatherhood premium)은 실재하는가?

함 선 유*

어머니에 한 임  불이익에 한 심과 더불어 아버지에 한 임  리미엄은 젠더 간 임  

격차의 주요 요인으로 여러 국가에서 주목받아 왔다. 그럼에도 젠더 간 임  격차가 OECD 국가 

 가장 큰 것으로 보고되는 한국에서는 아직 아버지에 한 임  리미엄이 실재하는지, 그 규

모가 어느 정도인지에 하여 알려진 바가 없다. 이에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  1~21차 자료를 토

로 아버지의 임  효과를 살펴보았다. 개인-연도 단 에 한 통합모형과 고정효과모형, 개인

별기울기고정효과 모형을 용하여 20-40세 한국남성의 임 을 분석한 결과, 아버지의 시간당 임

은 자녀가 없는 남성에 비하여 13.7% 가량 높았으며, 고정효과모형으로 아버지로의 이행을 살

펴본 결과에서도 6.9%의 임  이익을 확인할 수 있었다. 결혼의 효과를 통제한 결과에서도 아버

지로의 이행은 5% 가량의 임  이익을 나타났다. 이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여 다소 높은 수

이다. 출생 코호트별 분석 결과에서는 최근 코호트에서 15%를 상회하는 임  이익이 측되었으

며, 이  10%p가량이 아버지가 되는 선택 편의에 의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. 이러한 결과는 

한국의 젠더 간 임 격차뿐만 아니라, 출산의 계층화와 같은 사회문제에 한 함의를 제공한다. 

주요용어 :  부성 임  리미엄, 젠더임 격차, 출산의 계층화, 아버지  

Ⅰ. 연구배경

본 연구는 자녀가 있는 남성의 임 이 자녀가 없는 남성에 비해 높다는 부성 리미엄

(fatherhood premium)이 실재하는지를 확인해보고, 이러한 임  리미엄이 무엇에 기인하는지를 

악해보고자 한다. 

여성과 남성의 임 격차는 세계 으로 측되는 상으로 이의 원인을 밝  내기 한 연구들

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. 남성과 여성의 임  격차를 설명하는 요한 요인  하나로 아이가 

있는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임  불이익을 겪는다는 모성 불이익(motherhood penalty)이 선행연구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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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서 주목을 받았다. 이는 노동시장 최  진입 시 여성과 남성의 임  격차가 크지 않으나1), 임신

과 출산, 자녀 양육을 겪으며 여성과 남성의 임  격차가 벌어지는 상에 한 심에서 비롯한

다. 여성은 가정 내 역할로 인하여 경력이 단 되거나, 시간  유연성이 높은 직장으로 이직하면서 

임 이 어들곤 한다. 더불어 이 같은 인  자본이나 일에 한 헌신 수 과는 별개로 아이를 가

졌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경험하기도 한다. 가령, 동일한 자격조건을 가진 지원서에 자녀 유무에 

한 정보를 다르게 한 Correll and Benard (2007)의 실험에서 자녀가 있는 여성은 자녀가 없는 여

성에 비하여 낮은 임 을 제안 받았다. 국내에서도 어머니는 첫째 자녀가 생길 경우 5% 가량 임  

불이익을 받는다는 연구결과가 있다(오혜은, 2017). 

그 다면 남성 역시 아버지가 되면서 임  상의 변화를 경험하지는 않을까? 해외 선행연구들은 

아이가 있을 경우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임  불이익을 겪는 반면, 남성은 반 로 임 이 상승한다

는 부성 리미엄을 주목해왔다. 유럽국가들의 아버지 임 을 연구한 Baranowska-Rataj and 

Matysiak (2014)도 각 국가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모든 유럽 국가에서 아버지에 한 임  

리미엄이 측하 다. 미국과 캐나다의 남성 임 을 분석한 연구에서 아버지는 6~13%의 임  이익

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(Cooke & Fuller, 2018; Lundberg & Rose, 2000), 일본에서는 자녀 

출산 이후 임 률이 2.8% 가량, 연간 노동시간은 65시간 가량 늘어났다 (Yukawa, 2011). 

이같은 부성 리미엄은 어머니의 임  불이익, 혹은 노동시장 이탈로 인해 발생하는 가구 소득

을 보 하기 한 추가노동자효과(added worker effect)에 의한 것일 수 있으나, 어머니에 한 통

계  차별과 마찬가지로 실제 노동시장 내 헌신 여부와는 계없이 자녀가 있는 남성이 일에 더 

몰입할 것이라는 편견과 련 있을 수도 있다. 앞서 언 된 Correll and Benard (2007)의 연구에서

도 남성은 자녀유무에 따라 차별 우를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종종 이득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

다. 만약 아버지에 한 임  리미엄이 존재한다면, 모성 임  불이익에 한 심만으로는 남녀

의 임  격차를 반만 이해하게 된다. Lovász and Cukrowska-Torzewska (2019)는 서유럽 국가

들의 경우 어머니에 한 임  패 티보다 아버지에 한 임  리미엄이 남성과 여성의 임 격

차에 결정 이라는 을 확인한 바 있다. 

이처럼 세계 여러 국가들에서 아버지의 임  리미엄을 확인하고 있음에도, 한국에서는 아직 

아버지가 자녀가 없는 남성에 비하여 임  이익을 받는지, 임  이익을 받는다면 그 규모가 얼마

나 되는지, 련 요인은 무엇인지에 하여 알려진 바가 없다. 한국은 통 으로 가부장 인 문화

와 남성생계부양자 체제가 자리잡고 있다는 (은기수 & 이윤석, 2005), 비슷한 경제  발 을 이

룬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남녀 간의 노동시장 내 임  격차가 크다는 에서(OECD, 2017) 아버지

에 한 노동시장 내 인식과 우가 어머니와는 반 로 정 일 여지가 있다. 

1) 물론 최근 김창환 and 오병돈 (2019)의 연구는 학 졸업 후 2년 내 직장에서부터 19.8% 가량의 

임 격차가 발생하며, 이러한 입직 기의 임  격차로 인하여 이후 가정생활에서 남녀간 분업이 발생할 

가능성을 제기하 다. 이는 요한 발견이며, 모성불이익에 한 실증 연구들이 아이가 없는 여성과 아이가 

있는 여성을 비교하거나, 한 여성이 아이가 없을 때의 임 과 아이가 있을 때의 임 을 비교할 때 어머니의 

임 이 유의하게 더 낮다는 을 비추어 볼 때 여성의 임 은 직부터 계속해서 남성과의 격차가 벌어지게 

된다.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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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에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 의 1~21차 자료를 활용하여 아버지의 임  리미엄이 실재하는지

를 확인하고, 임  리미엄이 어떠한 기제에 의하여 발생하는지를 확인해보고자 한다. 선행연구들

은 임  리미엄의 원인으로 일에 한 헌신 증가, 부모가 되는 선택에 한 편의(positive 

selection), 차별 등이 제기된 바 있다. 이에 본 연구는 패 자료의 특성을 활용하여 소득 수 이 

높은 이들이 결혼을 하고(marriage selection) 자녀를 갖게 된다는 선택 편의(selection bias)를 고려

하고도 부성 효과가 의미 있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볼 계획이다. 더불어 이  노동시장 체제가 공고

해지는 재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, 아버지가 되는 이들이 자녀를 갖기  소득 

수 이 높을 뿐만 아니라, 임 의 상승률이 높을 수 있다는 가설도 함께 검증해보고자 한다. 마지

막으로 최근 노동시장과 일-가족에 한 가치 의 변화, 그리고 출산 체제로의 진입을 고려할 

때 과거에 비해 최근 코호트에서 이러한 부성 임  리미엄이 공고해지는지, 아니면 차 어드

는지를 살펴보겠다. 

본 논문은 우선 부성 임 리미엄에 한 이론과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뒤, 연구방법론에 하

여 설명하도록 하겠다. 한국노동패  자료에서 아버지가 되는 시 은 부분 으로만 조사가 된 바, 

가족 계, 배우자의 출산 기록을 매칭하는 등 여러 가구변수를 이용하여 출산 시 을 추정해야 하

는 어려움이 있다. 연구방법론에서는 이러한 데이터 구성 단계에서 해서도 자세히 다룰 정이

다. 마지막으로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한 뒤, 이에 하여 논의를 하도록 하겠다.  

Ⅱ.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

1. 가구의 동반노동공  결정

배우자( 는 트 )와 함께 살고 있는 이들은 이들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, 즉 노동시

장에 얼마나 참여할 것인지를 함께 결정한다. 이러한 동반 의사결정 과정(joint decision-making 

process)은 각자의 어떻게 시간을 할당하고, 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동의하는 과정이다. 가구

의 의사결정은 개인의 의사결정과 마찬가지로 취향과 산 제약 하에서 가구의 효용을 극 화하는 

결정을 하게 된다(Ehrenberg & Smith, 2012). 가령 배우자의 노동생산성이 감소할 경우, 가구의 소

득이 낮아지는데, 그럼에도 가구의 종  효용을 유지하고 싶다면 다른 가족원이 더 많은 시간을 

일하여 가구의 소득 수 을 유지하려고 할 것이다. 이러한 추가노동자 효과(added worker effect)

는 자녀 출산 이후 남성의 노동공 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.

자녀의 출산은 가구 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상승시키는 크나큰 변화로, 가구원의 노동 시간이

나 생산성에 향을 미친다. 여성들이 자녀 출산이후 노동시장 이탈 혹은 임  불이익을 경험하고 

있다는 은 국내외 많은 선행연구에서 다 져 왔다(Michelle J Budig, Joya Misra, & Irene 

Boeckmann, 2012; Michelle J. Budig, Joya Misra, & Irene Boeckmann, 2012; Budig, Misra, & 

Boeckmann, 2015; Correll & Benard, 2007; Glauber, 2018; 오혜은, 2017). 이 같은 어머니의 임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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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제활동상태의 변화는 아버지로 하여  더 많은 시간을 노동시간에 참여하도록 하거나, 일에 

한 헌신 수 을 높여 임  감소를 보 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게 한다는 것이다. 

실제로 Baranowska-Rataj and Matysiak (2014)는 EU-SILC (European Union Survey on 

Income and Living Conditions)를 유럽국가들에서 자녀의 수가 남성의 노동참여 확률, 노동 시간, 

임 의 순 (rank)와 수 , 고용계약 형태에 따른 직업의 안정성 수 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

확인하 다. 그 결과 모든 국가에서 남성은 자녀 수가 증가할 때 노동시간이 늘어나고, 소득 수

이 높아졌지만, 남성의 여성 트 의 노동시장 참여는 어들게 된다는 을 확인하 다. 즉, 부모

가 되면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낮아지며, 가구 내 분업 수 이 커지는 것이다. 

보다 구체 으로, 아버지의 임  리미엄은 어머니의 임  감소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이를 보

하기 하여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다. 커  단 에서 부모로의 이행과정을 살펴본 

Lundberg and Rose (2000)의 연구에서 아버지의 임  이익은 어머니의 임  감소를 조건부로 한

다는 을 확인하 다. 어머니가 경력단 과 임 감소를 경험한 가구에서는 아버지의 노동시간과 

임 이 상승하 으나, 어머니의 임 감소가 없었던 부부의 경우 아버지의 노동시간은 오히려 어

들었다. 즉, 어머니의 임  감소를 조건부로 아버지의 노력 수 이 증가하는 것이며, 그 외의 경우

는 오히려 자녀 양육에 따른 시간 제약의 증가로, 임 노동시간을 여서 가족생활에 더 많은 시

간을 분배하는 결과다. Killewald (2013)는 아버지의 결혼 상태, 동거여부, 생물학  아버지인지 여

부가 임  리미엄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는데, 결혼을 하 으며, 동거 인 생물

학 인 아버지만 4% 정도의 임  리미엄이 측되었다. 한편 동거 인 아버지일 지라도 아내가 

일제로 일하고 있을 경우 임  리미엄이 측되지 않았다, 즉, 아내가 일제가 아닌 상태일 

때만 임  이익이 측되는 것이다. 

한편, 자녀의 출산으로 시간제약이 커지므로 아버지의 노동시간이 어들 가능성도 있다. 앞서 

언 하 듯이 Lundberg and Rose (2000)의 연구에서 출산 후 아내의 임  감소가 없었던 경우 오

히려 노동시간이 어들었다는 연구 결과가 바로 그 다. 자녀가 태어난 이후 노동시간의 변화를 

살펴본 Astone, Dariotis, Sonenstein, Pleck, and Hynes (2010)의 연구에서는 비혼인 어린 아버지

와 같은 일부 집단에서만 아이가 태어난 뒤 노동시간이 유의하게 늘어났으며, 혼인한 남성의 경우 

아버지로의 이행이 노동시간을 늘리는 것과 련이 없었다. 오히려 일반 인 나이에 자녀가 생긴 

결혼한 남성의 경우 노동시간이 오히려 어들기도 하 다.

이러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하면, 아버지의 노동시간이 늘어남에 따른 임  상승이 산제약이 상

으로 클 것으로 보이는 어린 아버지 등 일부 집단에서만 찰되며, 시간당 임 률이 상승하는 

효과는 어머니의 노동시장 이탈과 같은 임  감소를 조건부로 나타내고 있다. 한국에서는 여성과 

남성의 임  격차가 유사한 경제  발 을 이룬 국가들  가장 높은 수 이며, 육아기 여성의 경

제활동참가율 역시 가장 낮은 편이다(OECD, 2017). 이러한 육아기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이나 낮은 

임  수 은 배우자인 남성으로 하여  가구소득 보 을 하여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노동시장

에 할애하도록 할 공산이 크다. 즉, 한국의 남성들이 더 많은 임  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. 

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결과들을 참고하여 아버지의 임 이 자녀가 없는 남성에 비하여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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더 높은지를 살펴보고, 아버지의 임  증가분이 아내의 소득 감소와 같은 가구의 분업체제에 기인

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. 

그러나 이같은 추가 노동자 효과는 아버지의 임  리미엄을 부를 설명하지는 못한다. 미국

과 국의 아버지 임  이익에 한 Cooke (2014)의 연구에서 트 인 아내의 임  수 이 남성

의 임 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. 한 일부 집단에서만 4% 가량의 아

버지에 한 임  이익이 측된 Killewald (2013)의 연구에서도 이러한 임  이익  15% 가량만

이 인  자본과 일자리 특성(job trait)에 의하여 설명되었다. 즉, 나머지의 임  이익은 설명 불가

능한 요인들의 향을 받았다는 뜻이다. 이후 본 연구에서 살펴볼 다른 연구들 역시 아버지의 임

 이익이 특정 국가에서(Baranowska-Rataj & Matysiak, 2014; Cooke, 2014), 특정 집단에서

(Glauber, 2018; Hodges & Budig, 2010; Yukawa, 2011) 더 크게 나타난다는 을 고려하면, 아버

지의 임 이익이 단순히 가구 소득 감소를 보 하기 한 추가노동자효과에 의해서만 설명되지 않

는다는 을 측할 수 있다.

2. 선택효과

한편, 아버지의 임  리미엄이 사실상 임 이 높은 남성이 아버지가 되는 선택편의의 결과라

는 견해가 있다. 이는 일면 타당한 의심으로, 본래 임 이 높은 이들이 아버지가 된다면 횡단 분석

으로 아버지와 아버지가 아닌 남성을 비교한 결과는 과  추정되었을 수 있다. 이러한 선택편의는 

모성 불이익에도 동일하게 용되는데, 본래 노동시장에서 임  수 이 낮은 이들이 자녀를 낳는 

선택을 한다는 가정과 같은 맥락이다. 이러한 역인과 계를 통제하기 하여 많은 연구들이 패

자료에 고정효과 모형을 용하 다. 개인을 고정함으로써 부모로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임

의 변화만을 찰하는 것이다. 그 결과는 통합모형(pooled estimation)에 비하여 고정효과 모형에서 

계수의 크기가 작아졌으나 여 히 유의한 어머니 효과(Jee, Misra, & Murray‐Close, 2019) 는 아

버지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(Mari, 2019). 

선택편의는 그러나 개인의 측되지 않는 역량 외에도 여러 차원에서 다 지기도 한다. 가령  

Mari (2019)는 아버지들이 단순히 아기를 낳기  임 이 높을 뿐만 아니라, 임  상승률이 더 높

을 가능성을 제기하 다. 즉, 아버지가 되는 이들은 임  상승률이 높은 유망한 직업에 이미 입직

해있다는 것이다. 따라서 개개인의 임  상승 기울기를 통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. Mari (2019)의 

연구 결과, 통합모형에서는 14.2%, 고정효과모형에서는 3.8% 정도 측되던 부성 임  리미엄이 

개인의 임 상승률을 통제하 을 때 유의한 수 으로 측되지 않았다. 즉, 통합모형과 고정효과모

형에서 측된 효과는 사실상 개인의 자녀를 낳기  임 수 과 직업의 임 상승률의 정  선택

효과라는 것이다.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선택효과가 아버지 임  리미엄을 얼마나 설명하는지를 

확인해보고자, 통합모형과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estimation·FE)과 개인별 기울기 고정효과모형

(Fixed effects individual-slope estimation·FEIS)을 용하고 계수를 비교해 볼 계획이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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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노동시장 내 아버지에 한 정  차별

아버지에 한 임  이익이 선입견과 차별에 기인한 결과일 수 있다. 즉, 인 자본에 해당하는 

객 인 요인이나, 개인의 능력과 같은 개인 간의 이질성에 따른 선택효과로도 설명 불가능한 요

인에 의한 결과라는 것이다. 고용주는 차별주의자가 아니더라도 지원자의 생산성 수 을 정확하게 

알 수 없으므로, 불완 한 정보로 인하여 특정 집단에 한 통계 인 생산성 수 으로 단을 하

게 된다(Petersen, 2006; Reskin, 2014). 가령 고용주는 어머니에 한 인식과는 반 로 아버지됨을 

성숙함의 척도로 보며, 자녀가 없는 남성에 비하여 더 생산성이 높고 자질이 높을 것으로 기 하

는 것이다. 이러한 고용주의 선입견으로 아버지들은 노동시장내의 실제 자질과는 별개로 정 인 

평가를 받기도 한다(Correll & Benard, 2007). 이는 여성은 가구 내 비공식 돌  노동, 남성은 노동

시장 내 임 노동을 담하는 생계부양자 문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편견에서 비롯한다. 그러나 

최근 들어 여성의 사회참여가 활발해지고, 일과 가족에 한 의 인식이 상당히 격하게 바

고 있다는 에서 차별에 의한 요인들은 코호트에 따라 다른 수 을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상

된다. 

가령 Baranowska-Rataj and Matysiak (2014)의 연구에서 자녀 수에 따른 아버지, 어머니의 노

동공 의 변화는 그 사회의 규범과 련이 있었는데, 보다 평등한 사회의 남성이 노동시간의 증가

폭이 낮다는 을 확인하 다. Yukawa (2011)는 1960년 이  출생한 아버지와 1960년 이후 출생한 

아버지의 임  리미엄을 비교하 는데, 그 결과 이  코호트의 경우 임 률의 상승이 측된 반

면, 이후 코호트에서는 임 률의 상승이 측되지 않았다. 신, 이후 코호트는 노동시간을 늘이는 

결과를 나타냈다. 즉, 가부장제가 공고한 사회에서 아버지에 한 임 상의 이익이 더 크게 나타난

다는 을 시사한다. 한국은 여타 서구 국가들에 비하여 보수 인 성역할태도를 갖고 있다는 에

서(은기수 & 이윤석, 2005) 아버지에 한 임  리미엄이 크게 측될 수 있다. 더불어 성역할 

태도가 변화하고 있다는 에서(은기수, 2006) 과거 코호트에 비하여 최근 코호트에서 아버지의 임

 효과가 다소 완화될 수 있다는  역시 상해 볼 수 있다.

물론 최근 코호트에서 아버지에 한 임  리미엄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. 가령, 1980년과 2014

년 사이 미국의 여성과 남성의 부모됨에 따른 임  이익과 불이익을 연구한 Glauber (2018)는 1990

년 에 부성 임  리미엄이 증가하기 시작하 으며, 특히 소득 남성에 비하여 고소득 남성에

게서 임  리미엄이 더 크게 증가하여, 2010년 에 고소득 남성은 소득이나 간소득 남성에 

비하여 더 큰 부성 임  이익을 받았다. 1974년과 2010년 아버지의 임  이익이 소득 분포에 따라 

다른 지를 살펴본 Cooke (2014)의 연구에서는 1970년 에는 국과 미국에서 모두 아버지에 한 

임  분포와 계없이 임  이익을 받았던 것과 달리 2010년에는 소득층의 아버지들은 오히려 

임  불이익을 경험한다는 을 확인하 다. 특히 미국에서는 소득층의 아버지는 임  불이익을 

경험하는 반면,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임  이익의 크기가 더 커진다는 을 확인하고 있다. 이러한 

연구결과들은 노동시장 내 임  불평등이 가 되면서 아버지의 임  이익 역시 소득 분포에 따라 

임  격차를 가 시키는 방향을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. 한국에서는 소득층에서 분만 건수의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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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 이 어들고, 간 소득 이상의 계층에서 분만 건수의 비 이 높아지는 출산의 계층화가 나타

나고 있다는 을 고려할 때2) 최근 코호트에서 임  리미엄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. 

Ⅲ. 연구방법

1. 자료

본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1998년이래로 매년 실시하고 있는 한국노동패 조사 자료를 활용

하 다. 한국노동패 은 경제활동  노동시장 이동, 소득활동 등에 하여 추 조사를 하고 있으

며, 재 1~21차 조사자료를 공개하고 있다. 한국노동패 은 특히 조사 이  시 의 노동 이력에 

해서도 회고 조사를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아버지의 임  이익이 세  별로 어떻게 다른 

지를 살펴보고자 한 본 연구의 목 에 가장 부합하는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. 한 본 연구는 임  

수 이 높은 이들이 아버지가 되는 선택효과로 인하여 아버지에 한 임  이익이 과  추정될 수 

있다는 을 고려하여, 개인 고정효과 모형을 통하여 개인간 이질성을 통제하고자 하 다. 따라서 

응답자를 반복하여 추  조사하는 패 조사자료를 필요로 하는데, 통계청에서 실시되고 있는 경제

활동인구조사 등 여타 노동력에 한 조사들은 자녀 출생 등 가구에 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을 

뿐만 아니라 패 에 한 추 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남성의 출산 후의 임 을 변화를 살펴 비교

하고자 한 본 연구에 하지 않았다. 

2. 연구 상

본 연구는 자녀가 있는 남성이 자녀가 없는 남성에 비하여 높은 임 을 받는지를 확인하고자 

20~40세 임 근로자 남성을 분석 상으로 하 다. 40세를 과하는 남성을 제외한 까닭은 40세 이

상일 경우 연령, 경력, 근속년수 등에 따른 향이 청년층과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자녀 출산에 

따른 향을 살펴보고자 한 본 연구에 합하지 않다고 단하 기 때문이다. 40세 과 남성은 

20~30  남성들과 달리 노동시장 내에서 이미 견고한 치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40세 과 남성

의 첫 자녀 출산이 임 에 미치는 향 역시 다를 수 있다. 더불어 아래 설명할 내용과 같이 출생 

코호트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상 연령을 무 길게 잡을 경우 코호트 구성이 어려워질 수 있다

는 에서 20~40세로 상층을 제한하 다.

본 연구는 코호트별에 따라 아버지에 한 임  이익이 달라지는 지를 확인하기 하여 

1960~1979년 출생 남성들을 분석 상으로 선정하고 이들을 5세 단 로 네 집단으로 나 었다 (표

1). 1960년 이  출생 코호트를 포함하지 못한 까닭은 1960년생 이  출생 코흐트의 경우, 한국노

2) 한겨 . 2019년 6월 17일. 이경미 기자. “한국 출산, 비혼·만혼보다 ‘소득 양극화’ 탓 크다” 

(http://www.hani.co.kr/arti/economy/economy_general/897023.html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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태어난 년도 1960-1964년 1965-1969년 1970-1974년 1975-1979년

2018년 재 연령 54~58세 49~53세 44~48세 39~43세

20세 당시 년도 1980~1984년 1985~1989년 1990~1994년 1995~1999년

40세 당시 년도 2000~2004년 2005~2009년 2010~2014년 2015~2019년

동패 의 첫 조사가 이루어진 1998년 당시 이미 40세가 과하여 노동 이력에 한 정보를 상당 

시간이 지난 회고자료에만 의존해야 했기 때문이다. 1979년 이후 출생 코호트의 경우 가장 최근 

조사된 자료가 38세 이하이기 때문에 20~40세 연령일 당시의 임  이력을 확인하고자 한 본 연구

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단하 다. 

<표 1> 분석 상 코호트

본 연구에서 필요로 하는 임 과 노동시간, 근속년수 등에 결측치가 없는 최종분석 상은 3,435

명으로, 이들의 연도-개인 단  측치는 27,746개이다. 코호트별로는 1960-1964년생 567명(4,592개 

연도-개인단  측치), 1965-1969년생 776명(6,042개), 1970-1994년생 1092명(8,111개), 1975-1979

년생 1,000명(8,001개)이며, 개인당 7~8회 시 에 측치가 있다 (표3). 본 분석 이외에 아버지에 

한 임 이익의 원인을 살펴보고자 한 추가 분석의 경우 아내의 경제활동  임 소득에 한 정보

가 있는 남성을 상으로 하 으므로 분석 상 사례수가 상이하다. 

3. 변수

가. 종속변수

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월임 과 임 률이다. 임 률은 월임 을 월간 근로시간으로 나 어 계산

한 값을 사용한다. 한국노동패 에서는 매년 조사하는 재 직업의 임 과 노동시간에 한 정보 

이외에도 회고조사를 바탕으로 이 의 노동력에 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. 1~21차에 응답한 

재 기 의 임 과 노동시간은 매년 내용이 업데이트 되는 반면, 과거 회고자료의 경우 매년의 변

동된 임  수 과 노동시간에 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, 해당직업을 시작한 시기와 끝낸 

시기, 그 기간 동안 받은 평균 임 과 노동시간에 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다. 따라서 실제로는 

같은 일자리 내에서 임 이 변화하 으나, 데이터 상에서는 일자리가 바 지 않는 이상 동일한 임

으로 표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. 이는 직업력 자료의 한계이나, 보다 넓은 연령층에 하여 분석

하고자 한 본 연구에서는 1970년 이  출생자들의 경우 많은 부분 직업력 자료에 의존해야 했다. 

다만, 1970년  이후 출생한 이들을 상으로 한 분석과 1970년 이  출생한 이들을 포함한 분석의 

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. 

임 은 통계청에서 공표하는 2015년 기  소비자 물가지수를 반 하여 실질임 으로 보정하 으

며, 물가를 보정한 시간당 임 액이 100원 미만으로 지나치게 낮은 사례는 이상치로 보고, 이러한 

이상치가 본 연구의 회귀계수에 지나치게 큰 향을 미칠 가능성을 고려하여 분석 상에서 제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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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 출산 변수 추정 방법

신규조사자 1~10차 출산 이력에 한 정보를 남성에게도 질문하고 있으므로 조사 이  출생 정보는 해당 

변수를 활용함.

신규조사자 11~21차 출산 이력에 한 정보를 여성에게만 질문하고 있으므로, 조사 이  출생에 한 정보

는 가구주와의 계 변수를 토 로 부부 계를 확인하고 배우자인 여성의 출산 이력

을 활용함. 이러한 근은 그러나 여성이 재혼 등으로 실제 자녀가 아닐 가능성이 있

으나, 이를 악하지 못하는 한계 이 있음.

기존 조사자 최  진입 이후 가구원의 출생 정보와 가구원과의 계를 통해서 남성의 자녀로 확인

되는 자녀의 나이를 토 로 출산 이력을 확인함

하 다. 

나. 독립변수

독립변수는 아버지 여부로, 첫째 아이를 낳은 시 부터 아버지로 코딩하 다. 한국노동패 은 아

버지의 출산력에 하여 제한 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. 우선 최  패 에 진입하는 신규조사자

에게만 출산이력에 한 정보를 조사하고 있으며, 이후 출산 이력에 해서는 추 하고 있지 않다. 

따라서 자녀의 수나 출산 련 변수는 여타 변수를 통해 간 으로 변수를 생성해야 하는 한계가 

있다 (최세림, 2018). 더구나 신규조사자에 한 출산 이력에 한 문항도 1차부터 10차까지는 남성

에게도 이 문항을 묻고 있으나 11차부터는 여성에게만 이러한 질문을 하고 있다. 이로 인하여 

11~21차에 새롭게 진입한 남성의 조사 이  출산이력을 확인하기 해서는 가구주와의 계 변수

를 토 로 부부 계인 여성을 확인하고, 해당 여성의 출산 이력 정보를 활용해야 했다. 이는 가구

주와의 계를 활용하여 가능한 모든 사례를 살펴보는 등 여러 단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

로, 직  조사하는 방식에 비하여 오차를 발생시킬 수 있다. 가령, 여성이 자녀와 함께 재혼하 을 

경우 재는 새아버지이지만, 아이가 태어난 해당 시 에는 아버지가 되는 변화를 겪지 않았을 가

능성이 있다. 이는 자료의 한계에 따른 오차로 남겨둘 수밖에 없다. 

한편, 최  조사 이후의 출생이력의 경우 가구원의 변화  가구원과의 계를 토 로 자녀의 

나이를 통하여 출산 시 을 확인하 다. 가구원에 한 정보는 동거 일 경우에만 확인이 되므로, 

동거 이 아닌 자녀가 있을 경우 이를 악하기 어려운 한계 이 있다. 그러나 최  진입 이후의 

출생 아동이므로 20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이며 이 경우 다수가 동거 일 것으로 상된다. 본 

연구는 이와 같이 3가지 방법으로 확인한 자녀 출생에 한 정보를 토 로 첫째 아이의 출생 시

을 기 으로 아버지 여부에 한 변수를 만들었다. 

<표 2> 자료형태별 출산변수추정방법

다. 통제변수

본 연구의 주요 통제 변수는 개인의 인 자본을 나타내는 교육년수, 경력년수, 재 직장의 근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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년수 등이다. 그 외에도 연령과 주당노동시간을 통제하 다. 한편, 아버지의 임  이익이 실상 결혼

에 따른 선택효과일 수 있다는 선행연구의 지 에 따라 결혼시 을 토 로 남편인지 아닌지를 통

제 변수로 투입하 다. 한 아버지에 한 임 이익이 배우자의 노동시장참여 여부와 임  수

에 향을 받는지를 확인하기 하여 추가 분석에서 해당 변수를 포함하 다3). 배우자에 한 정

보는 앞서 언 하 듯 가구주와의 계 변수를 토 로 가능한 모든 조합을 확인하여 부부 코드를 

만들었으며, 부부에 해당되는 여성의 정보를 매칭하 다.

3. 분석방법

본 연구는 아버지의 임  이익을 확인하기 하여 우선 개인-연도 단 의 측치에 하여 통합 

회귀분석(pooled regression)을 실시하 다. 여기서 가 아버지에 한 임  이익이며, X는 연령, 

교육년수, 경력년수, 근속년수 등의 통제변수를 포함한다. 

식1.         

이러한 회귀분석은 그러나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개인의 능력이라는 측되지 않아 락된 변

수(A)가 임 과 자녀 출산에 모두 향을 미치면서 편의를 발생시킬 수 있다. 즉, 는 편에 

락 된 변수 A가 포함된 것이다. 

 ≡

 가령, 높은 임 을 받는 이들이 아버지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, 이를 히 통제하지 않을 

경우 아버지에 한 임  이익을 과  추정할 가능성이 있다(Angrist & Pischke, 2008). 이에 본 

연구는 이 같은 선택효과에 따른 편의를 통제하기 하여 고정효과모형을 용하 다. 고정효과모

형은 패 자료를 활용하여 아버지와 자녀가 없는 개인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, 식2와 같이 개인 

내 아버지로의 이행이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 있다는 에서 개인의 능력과 같은 

측되지 않는 변수의 향을 제거할 수 있다. 

식2.  
         

  
  



3)  아내의 임 과 남편의 임 은 동시에 결정되므로, 본 논문에서 가정하는 바와 같이 남편의 임  증가가 

아내의 임  감소에 따른 결과인 것이 아니라, 반 로 아내의 임  감소가 남편의 임  증가에 따른 결과일 

수도 있다. 이러한 역인과 계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아내의 임 이 남편의 임 에 미치는 향은 과  

추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. 이는 동시방정식(simultaneous equation)이나 도구변수(instrument variable)를 

활용한 추정 방법 등으로 교정할 수 있으나, 본 연구는 아내의 임  변화에 따른 효과를 보고자 한 것이 

아니라, 남편의 임  상승이 가구의 소득 변화로 설명될 수 있는지를 확인한 것이므로 아내의 임  효과가 

아닌 가구의 선택으로 폭넓게 해석할 계획이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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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러나 고정효과모형 역시 한계가 있을 수 있다. 가령 Mari (2019)는 아버지가 되는 이들이 단순

히 아기를 낳기  임 이 높을 뿐만 아니라 임 상승률이 더 높을 수 있다고 보았다. 즉, 아버지

가 되는 이들은 임 상승률이 높은 유망한 직업에 이미 입직해 있다는 것이다. 패  내 측된 개

인의 평균치를 빼는 방식의 고정효과모형으로는 이 같은 선택효과를 통제할 수 없다. 개개인의 임

 상승 기울기를 통제하는 방법으로는 개인별 기울기 고정효과모형(Fixed effects with individual 

slope estimation, FEIS)이 있다. FEIS는 패 마다 개개인의 시간 흐름에 따른 임  기울기를 구하

여 기울기의 효과를 제외한 뒤 독립변수의 효과를 확인하는 것이다. 즉, 시간 변수 Z를 독립변수

로, 종속변수인 임  하여 개개인에 한 별도의 시계열회귀분석을 실시한 뒤(1단계) 이의 잔차

(residual)를 새로운 종속변수로 하여 독립변수의 효과를 살펴보는 것이다(2단계). 

식3. 
 


 , 여기서 는 에 하여 를 회귀분석한 잔차임. 

본 연구에서는 Mari(2019) 연구를 참고하여 연령을 Z 변수로 하여 개인별 기울기를 구하 다. 

FEIS는 개인별 기울기를 구해야하기 때문에 각 패 마다 측치가 3개 이상인 사례만을 분석 

상에 포함하므로 3번 미만 측된 패 이 제외된다. 즉, 분석 사례수가 다소 어들게 된다. 한 1

단계의 잔차에 한 분석이므로 2단계에서 편은 사라지게 된다. 실제 분석은 Ludwig(2019)가 개

발한 stata model xtfeis를 활용하 다. 

본 연구에서는 통합모형에서 찰된 아버지에 한 임  이익이 선택효과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

하기 하여 선택효과를 통제할 수 있는 고정효과(FE) 모형과 개인별 기울기 고정효과(FEIS) 모형

을 용한 계수가 통합 모델의 결과와 어떻게 다른지를 확인해볼 계획이다. 만약 FE 모형과 FEIS 

모형의 계수가 통합 모델에 비하여 작다면 이는 아버지됨이 정 인 선택효과를 갖고 있다는 

을 유추할 수 있다. 반 로 계수의 크기가 커진다면 본래 노동시장 내 낮은 역량을 가진 이들이 

아버지가 되는 부정 인 선택효과를 나타내는 것이다. 

Ⅳ. 분석결과

1. 기술통계

본 연구의 분석 상의 특성은 아래와 표 3과 같다. 분석 상자들의 2015년 기  월 임 액은 

259만원이며, 시간당 임 은 1만 3천원 정도다. 평균 연령은 32.8세이며, 경력년수는 8년, 근속년수

는 4.5년 정도이다. 주당 근로시간은 49시간 정도이며, 아버지인 비율은 58.2%이고 62.1%가 결혼을 

하 다. 출생코호트별로 살펴보면, 교육년수는 최근 코호트로 갈수록 더 높아졌으며 주당근로시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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은 짧아졌다. 아버지인 비율과 결혼을 한 비율 역시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어드는데, 이는 만혼

화 는 비혼, 늦은 자녀 출산 등에 따른 결과일 것으로 상된다. 한편 평균 연령은 모든 코호트

에서 32~33세 사이인데, 경력년수는 6~9년 정도로 큰 차이가 났다. 이는 최근 코호트에 올수록 교

육년수가 늘어나면서 노동시장에 늦게 진입한다는 을 시사한다. 

한편, FEIS 분석에서 가정하듯 아버지가 된 이들과 자녀가 없는 이들이 임  상승의 기울기가 

다를 것이라는 가정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하여, 20~40세 사이 아버지가 된 사례와 자식이 없는 

경우를 나 어 연령별 임  증가율을 살펴보았다. 그 결과, 이후 아버지가 되는 이들(everfather)은 

그 지 않은 이들(neverfather)에 비하여 노동시장 진입 기의 임  수 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이

후 임  상승이 지속 으로 이루어졌다. 자녀가 없는 이들은 기 낮은 임  수 에도 30세 반

까지는 가 른 임  상승폭을 보이다가 35세 이후 그 기울기가 완만해져, 임  상승이 더디게 이

루어진다는 을 알 수 있었다. 이러한 기술통계 결과는 자녀를 낳는 이들이 노동시장 내에서 임

 수 이 더 높으며, 안정 인 임  상승을 나타내는 일자리에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. 따라서 

횡단면 자료에 한 단순한 회귀분석으로는 아버지됨이 임 에 미치는 정확한 인과 계를 악할 

수 없으며, 회귀분석결과를 아버지의 임  리미엄으로 볼 경우 이 같은 선택편의로 인하여 그 

결과가 과 추정 되었을 수 있다. 

< 그림1 > 각 연령별 평균 로그시간당임 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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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아버지에 한 임  리미엄

아버지에 한 임  이익을 확인하기 하여 회귀분석과 고정효과모형, 개인별기울기고정효과모

형을 실시한 결과는 표4에 수록되어 있다. 모델1은 일반 회귀분석 결과로, 아버지는 자녀가 없는 

남성에 비하여 13.7%가량 임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. 모델2는 모델1에 결혼을 통제변수로 추가

한 모델로 8.8% 가량으로 아버지 효과가 어들었다. 이처럼 결혼이라는 통제변수가 아버지의 임

효과에 큰 향을 미치는 까닭은 둘의 상 계수가 0.77 정도로 아버지 됨의 많은 부분을 설명하

고 있기 때문이다. 더구나 결혼한 해에 자녀를 낳거나 결혼 후 1년 이내에 자녀를 낳은 비율이 

체사례의 54.7%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. 즉, 결혼과 자녀 출산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녀 출

산에 따른 효과를 결혼과 분리해 낼 경우 그 효과가 폭 어들게 된다. 그러나 결혼의 효과를 

통제하더라도 여 히 8.8%의 임  리미엄이 존재한다는 은 자녀 출산의 고유한 효과가 있음을 

의미한다. 

개인의 고정된 이질성을 통제한 모델(3)과 (4)에서는 모델(1)과 (2)에 비교하여 아버지의 효과가 

크게 어들었다. 이는 그림1에서 살펴보았듯이, 아버지가 되는 이들이 자녀가 없는 이들에 비하여 

기 진입 시 임  수 이 높다는 에서 확인하 듯, 아버지됨의 효과와 결혼의 효과가 상당한 

선택편의에 기인한다는 을 시사한다. 그러나 개인의 이질성을 통제하더라도 여 히 6.9~4.97% 가

량의 임 이익이 발생한다는 을 확인할 수 있었다. 이러한 결과는 여성의 경우 어머니가 될 경

우 5% 가량의 임 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연구결과에 견주어, 모성 패 티뿐만 아니라 부성 리미

엄 역시 젠더 간 임  격차를 설명하는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. 

마지막으로 모델(5)와 (6)은 개인별 기울기를 통제한 모형으로, 고정효과모형에 비하여 계수의 

크기가 어들었으나, 여 히 1.6~2.1% 가량의 유의한 임  이익이 발생한다는 을 확인할 수 있

었다. 이러한 결과는 독일과 국에서 개인별기울기모델에서 부성 효과가 사라진 Mari(2019)의 연

구 결과와 조된다. 즉, 한국에서는 선택효과나 개인의 경력년수, 근속년수와 같은 인 자본을 통

제하고도 여 히 설명되지 않는 아버지에 한 임  이익이 발생함을 나타낸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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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 률
Pooled regression  Fixed effect FEIS

(1) (2) (3) (4) (5) (6)

아버지 0.137*** 0.0884*** 0.0690*** 0.0497*** 0.0206* 0.0159+

(0.00607) (0.00802) (0.0108) (0.0109) (0.00928) (0.00944)

남편 0.0736*** 0.0397*** 0.0126

(0.00812) (0.0116) (0.0111)

연령 0.0103*** 0.00919*** -0.0240*** -0.0254***

(0.000989) (0.000996) (0.00457) (0.00459)

교육년수 0.161*** 0.159***

(0.00267) (0.00267)

경력년수 0.00147+ 0.00173* 0.0126* 0.0132** 0.00948 0.00997

(0.000751) (0.000750) (0.00508) (0.00507) (0.00780) (0.00785)

근속년수 0.0296*** 0.0295*** 0.0141*** 0.0142*** 0.00377+ 0.00383+

(0.000728) (0.000726) (0.00200) (0.00200) (0.00210) (0.00209)

Constant 7.112*** 7.142*** 8.322*** 8.353***

(0.0221) (0.0223) (0.114) (0.115)

N 26746 26746 26746 26746 25915 25915

R-squared 0.412 0.414 0.370 0.371 0.0934 0.0934

<표 4> 아버지 임  이익 효과: 시간당임 률 기

주1: (  )안은 Robust Standard errors임. 

주2: 모든 모델에 연도 더미를 포함하 으나 본 표에서는 생략함. 

주3: + p < 0.10, * p < 0.05, ** p < 0.01, *** p < 0.001

월임  총액을 기 으로 살펴본 결과(표5) 역시 상당 부분 임 률에 한 결과와 맥을 함께 한

다. 아버지 효과가 통합 모형에서는 9.6~14.6%로 임 률에 한 결과에 비하여 계수의 크기가 다소 

높게 나타났으며, 고정효과 모형에서는 3.9~6.3% 정도의 아버지 임  효과가 나타났다. FEIS모델에

서는 계수의 방향은 양 (positive)이나, 유의하지 않은 수 으로 나타났다.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

의 주당 근로시간과 한 연 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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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) (2)

아버지 0.547* -0.599*

(0.233) (0.294)

남편 -0.153 0.530

(0.237) (0.323)

연령 0.00854 -0.261*

(0.0283) (0.122)

교육년수 -1.939***

(0.0726)

경력년수 0.0668** 0.122

(0.0213) (0.129)

근속년수 -0.347*** -0.179***

(0.0182) (0.0492)

Constant 54.02*** 55.12***

(0.593) (3.031)

Fixed Effect ○

N 26746 26746

R-squared 0.122 0.0626

표 6은 노동시간에 자녀 출산이 미치는 향을 살펴본 결과이다. 그 결과 통합모형에서 아버지

는 자녀가 없는 이들에 비하여 주당 0.547시간 더 많이 일을 하 다. 그러나 개인 내에서 아버지로

의 이행이 미치는 결과를 살펴보면 계수의 부호가 반 가 되었다. 즉, 아버지로의 이행은 오히려 

노동시간을 주당 0.6시간 가량 유의하게 인다. 이는 아버지가 되는 이들이 아버지가 되지 않는 

남성에 비하여 본래 노동시간이 긴 편이나, 자녀가 출생할 경우 가구 내 자녀 돌  시간의 증가 

등으로 노동시간이 어듦을 의미한다. 즉,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맥을 같이하는 결과다. 이처럼, 아

버지로의 이행이 노동시간을 이기 때문에 총임 액에서는 그 효과가 작거나, 유의하지 않게 나

타났으나, 실제 임 률에 있어서는 유의한 임  리미엄이 발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. 

<표 6> 아버지 노동시간 효과: 주당근로시간

주1: (  )안은 Robust Standard errors임. 

주2: 모든 모델에 연도 더미를 포함하 으나 본 표에서는 생략함. 

주3: + p < 0.10, * p < 0.05, ** p < 0.01, *** p < 0.001

2. 아버지에 한 임  리미엄과 코호트

본 연구는 아버지에 한 임  리미엄이 코호트별로 다른지를 확인하기 하여 코호트를 나

어 분석을 실시하 다. 그 결과, 최근 코호트에서 상당한 아버지됨의 선택편의가 발생한다는 을 

알 수 있었다. 통합 모형에서는 각 코호트별로 8.4~15.%의 임  리미엄이 확인되었는데, 특히 

1970년  이후 출생 코호트의 경우 15% 상회하는 높은 수 이었다. 이러한 임  리미엄은 고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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효과모형에서 상당 부분 어들어, 2.9~9.4% 가량이 된다. 특히 1975년 이후 출생 코호트에서는 

10%p 가량의 임  리미엄이 고정효과에 의해 설명된다는 을 확인할 수 있었다. 이처럼 최근 

코호트에서 측되는 아버지와 자녀가 없는 남성 간의 큰 임  격차는 소득이 높은 이들이 아버지

가 되는 출산의 계층화 상과 견주어 이해할 수 있다.

한편,  개인별 기울기를 통제한 FEIS 모델에서는 부분의 코호트에서 유의한 임 리미엄이 

측되지 않았으나, 1970-1974년생 코호트에서만 4.2%의 임  리미엄이 유의수  10%에서 측

되었다. 

<그림 2> 코호트별 아버지에 한 임 리미엄

주1: 모든 모델에 연령, 교육년수, 경력년수, 근속년수, 연도 더미를 포함함. 

주2: 코호트1: 1960-1964년생, 코호트2: 1965-1969년생, 코호트3: 1970-1974년생, 코호트4: 1975-1979년생

3. 아버지에 한 임  리미엄과 배우자의 향

선행연구들은 아버지의 임  효과가 배우자의 임  감소분을 보 하기 한 추가노동자효과일 

수 있음을 시사하 다. 본 연구는 측된 임  격차가 배우자의 경제활동상태나 임 에 의해 설명

되는지를 확인하 다. 모델(1)은 아내에 한 정보를 통제하지 않은 결과이며, 모델(2)는 아내의 경

제활동참가 여부, 모델(3)은 아내의 임 액을 통제한 결과다. 결과를 살펴보면 배우자의 경제활동

의 변동은 아버지의 임  리미엄에 아무런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 모델(1)과 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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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) (2) (3)

Pooled Regression 0.0613*** 0.0609*** 0.0483***

(0.0108) (0.0110) (0.0117)

FE 0.0551*** 0.0544*** 0.0566***

(0.0115) (0.0116) (0.0115)

FEIS 0.0233* 0.0223* 0.0241*

(0.00904) (0.0105) (0.0104)

아내의 노동참여 여부 통제 ○

아내의 로그 월임 액 통제 ○

델(2) 사이 모든 모형에서 계수의 차이가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. 즉, 자녀 출산으로 노동시장에서 

이탈되지 않더라도 아버지에 한 임  리미엄이 발생하는 것이다. 더불어 배우자의 월임 액을 

통제한 모델(3)에서도 계수의 크기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. 출산으로의 이행에서 배우자의 임  수

이 변화하지 않더라도 아버지에 한 임  이익이 발생하는 것이다.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에 

한 임  이익이 배우자가 출산으로 노동시장을 이탈하거나, 임 이 어들었을 경우 감소한 가구

소득을 보 하기 하여 추가노동자효과를 나타낸 결과라는 가설에는 배되는 결과다. 즉, 가장 

보수 으로 아버지 됨의 선택효과와 배우자의 임  변동을 반 하더라도 2% 가량의 설명되지 않

는 임  이익이 발생한다. 

<표 7> 아버지에 한 임 효과와 배우자의 경제활동 상태  임  수 : 로그시간당임 률

주1: (  )안은 Robust Standard errors임. 

주2: 모든 모델에 연령, 교육년수, 경력년수, 근속년수, 연도 더미를 포함하 으나 본 표에서는 생략함. 

주3: + p < 0.10, * p < 0.05, ** p < 0.01, *** p < 0.001

주4: 본 분석은 배우자가 있는 사례만을 상으로 하 음. (N=Pooled/FE: 18,436 FEIS: 18,088)

Ⅴ. 시사점

본 연구는 한국에서 아버지의 임  리미엄이 실재하는지를 확인해보고 그 원인을 탐색해보고

자 하 다. 한국은 경제 으로 유사한 발 을 이룬 국가들과 비교할 때 일과 자녀 양육에 한 가

치 이 보수 이며, 여성과 남성의 노동시장 내 임  격차가 상당히 크다는 에서 여타 국가들에

서 발견된 수 에 비하여 높은 부성 리미엄을 나타낼 것으로 측하 다. 실제로 아버지의 임

은 자녀가 없는 남성의 임 에 비하여 8.9% 가량 높았으며, 아버지로의 이행이 5% 가량의 임  

이익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확인하 으며, 개인의 이질성에 따른 자녀 출산의 선택효과를 가장 보

수 으로 추정한 FEIS 모델에서도 1.6% 가량의 임  이익을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. 이러한 

결과는 고정효과모형에서 2.8% 임  이익을 나타낸 일본의 사례(Yukawa, 2011)와 통합모형에서 

6% 가량의 임  이익을 확인한 캐나다의 사례(Cooke & Fuller, 2018), 고정효과모형에서 3.0~3.8%,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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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EIS모형에서 유의한 임  리미엄을 발견하지 못한 독일과 국의 사례(Mari, 2019)에 견주어볼 

때 다소 높은 수 이다. 이는 여성의 교육수  향상과 같은 객 인 조건의 발 에도 유지되고 

있는 남녀 간 임  불평등의 일부 요인을 설명하는 결과다.

아버지에 한 임  리미엄의 발견은 재 남녀 간의 격차를 이고자 한 여러 정책의 방향에 

한 시사 을  수 있다. 가령 1979년부터 1996년 사이 노르웨이 부모의 임 을 분석한 

Petersen, Penner, and Høgsnes (2014)의 연구는 일-가족 양립을 돕는 사회정책의 효과로 모성 임

 불이익은 상당 부분 어들었으나, 남성의 결혼과 출산에 따른 임  리미엄은 공고하며, 이로 

인해 남성과 여성의 임  격차는 유지되고 있다는 을 지 하고 있다. 즉, 여성이 일-가정을 양립

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주는 등 여성의 임 이 낮아지는 것을 막는 노력만으로는 노동시장 내 

젠더격차를 이기 충분치 않을 수 있다는 을 시사한다.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최근 코호트에서 

아버지에 한 임  이익이 어드는 징후는 측되지 않았다. 인  자본과 계없이 자녀가 있는 

여성에 한 차별  우뿐만 아니라, 인  자본과는 계없이 자녀가 있는 남성에 한 정 인 

차별 우 역시 인식될 필요가 있다.

더불어 우리나라에서 출산 체제가 장기 으로 지속되고 있으며, 동시에 계층 간 출산 격차

가 커지고 있다는 을 고려할 때, 아버지된 남성의 임  이익에 한 본 연구는 계층 간 불평등

에도 의미하는 바가 크다. 특히 최근 코호트에서 아버지와 자녀가 없는 남성 간의 임  격차가 

15% 가량 크게 나타났으며, 이러한 격차는 부분 아버지로의 이행을 살펴본 모델에서는 사라졌

다. 즉, 아버지가 되는 선택이 본래 고소득층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. 이는 간소득 

이상의 계층에서 분만 건수의 비 이 높아지는 출산의 계층화를 보고한 선행 자료와도 일맥상통한

다. 쟁 수 의 출산을 기록하고 있는 재 한국 사회에서 경제 인 원인으로 부모가 되는 

선택을 할 수 없다면 이는 심각한 사회문제이며, 가장 시 히 해결해야 할 우리 사회의 과제다. 

더불어 본 연구는 부성 임  리미엄이 배우자의 임  감소분을 보 하는 추가노동자효과에 의

한 결과인지를 살펴보기 하여 배우자의 임 이 미치는 향을 확인하 다. 그 결과, 배우자의 임

감소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아버지의 임  이익이 유지되었다. 이는 일부 선행연구의 결과와는 

치되는 결과다. 이는 그러나 한국 여성들이 출산 이 , 결혼 시 부터 노동시장을 벗어나는 

Marriage Bar 상이 두드러진다는 (Brington, Lee, and Parish, 1995)과 육아기 부부의 맞벌이의 

비율이 높지 않다는 에서, 임 감소분에 한 보 보다는 아버지에 한 정  차별 우가 아

버지 임  리미엄에 주요하게 작용하 을 가능성이 있다. 한편, 노동시간의 경우 아버지으로의 

이행이 노동참여 시간을 오히려 다. 이는 감소한 가구소득 보 을 해 노동시간을 늘리기 보

다는 육아에 따른 시간 제약의 증가로 노동시간을 감소한다는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다. 즉, 아버지

의 임  이익은 노동시간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, 임 률 상승에 따른 효과다. 

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향후 연구 과제를 남긴다. 우선 선행연구들은 부성 임  이익이 모든 임

 분포에서 동일하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, 고소득층과 같은 특정 집단에서 더 높게 찰되고 

있다는 을 지 하고 있다. 즉, 계층 간 임  격차를 강화하는 기제로 작동한다는 것이다. 이러한 

선행연구들에 비추어 본 연구는 계층 간 상이한 방향으로 작동하는 부성 임  이익을 확인하지 못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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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고 있으므로, 집단에 따라서 실제 크기를 과소 추정하거나, 과  추정했을 가능성이 있다. 따라서 

향후 부성 임  리미엄이 어떠한 인구 집단에서 더 크게 발생하고 있는지에 한 추가 연구가 

이 져야 할 것이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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